
1,000,864,740

93,402,944

71,593,706

46,732,493

4,832,289

1,180,017

592,554

52,998,960

27,298,168

17,847,168

13,314,774

제  8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총액인건비에 포함된 경비, 지방채상환(원리금 등), 재해

대책 및 복구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.

제  1 조  2014년도 세입·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.   (단위:천원)

제  6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1,606,823천원으로 한다.

제  7 조 2014년도 지방채발행 한도액은 29,600,000천원으로 한다

제  4 조 2014년도 계속비사업은 별첨 '계속비사업조서' 와 같다.

제  5 조 2014년도 명시이월사업은 별첨 '명시이월사업조서' 와 같다.

제  2 조 세입 · 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 '세입 · 세출예산 사업명세서' 와 같다.

단, 각 공기업특별회계는 별책으로 한다.

제  3 조 2014년도 채무부담행위는 별첨 '채무부담행위조서' 와 같다.

399,443도시개발

818,945

도시재정비촉진 535,415

도시철도건설사업

17,777

교통사업 1,589,969

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

144,969

기초생활보장수급자등생활안정기금운영 35,401

의료급여기금

기타특별회계 164,796,423 4,943,893

1,401,975공유재산관리

2,802,088

하수도사업 2,147,811

상수도사업

일반회계 30,025,942

특별회계 329,793,073 9,893,792

공기업특별회계 164,996,650 4,949,900

예  산  총  칙

2014년도 추가경정 제4회

구   분 세입·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

합   계 1,330,657,813 39,919,734


